
인천 역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2014. 03. 14( )

기획행정 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02. 28

나. 제 안 자 : 인천 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4. 02. 28

라. 상정일자 : 2014. 03. 14(제21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 원회)

❍ 제안설명 : 오병집 안 행정국장

❍ 검토보고 : 왕동항 기획행정수석 문 원

❍ 질의 토론

❍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  ❍ 과세 상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한 요트회원권의 취득세 과세

상추가, 등록면허세 실화를 한 정액세율 인상 지방소득세

독립세 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규정 등 「지방세법」 개정

에 따른 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  ❍ 취득시기와 련한 상 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으로 간략하게

정비하고,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 상으로 추가함(안 제5조).



  ❍ 면허에 한 등록면허세의 종별 세율을 행 3,000원부터 18,000원

까지에서 4,500원부터 27,000원까지로 인상함(안 제9조).

  ❍ 지방소득세 독립세 환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, 양도

소득)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규정을 신설함(안 제16조).

3. 문 원 검토보고 요지

  ❍ 상 법령인 「지방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이 취득세 과세

상 추가,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,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등의 내

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

  ❍ 안 제5조(신고 납부)는 법에서 기존 과세 상과의 형평성을

맞추기 하여 취득형태 권리내용 등이 유사한 ‘요트회원

권’을 취득세 과세 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조례의 련 조항을

개정하는 사항이며,

  ❍ 안 제9조(세율)은 법 개정으로 면허에 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이

종별로 50%씩 일 인상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 하

는 사항임.

  ❍ 안 제8장 제16조(세율)은 지방세 련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

독립세로 환된 바, 법에서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, 양도소득) 

법인지방소득세에 한 표 세율을 제시하며 각 세목에 한

세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 에

서 가감할 수 있도록 임한 바, 해당 사항에 하여 표 세율을

용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,

  ❍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증가가 상되는 세입규모와 새로이 추

가되는 과세 상의 리방안 등에 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답변요지



  <이상철 원>

   m 등록면허세는 시세가 아닌데 시 조례로 규정하는 사유?

    ⇒ 역시의 군분 등록면허세는 역시세로 하도록 되어있음. 

       20년 이상 개선되지 못하다 이번에 일부 인상되는 사항임. 

   m 50% 인상된다면 세수 증 효과는?

    ⇒ 강화, 옹진 등 군 지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 1억원 정도에

불과함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이용범, 이강호, 이상철, 홍성욱 원

나. 반 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 원 4명, 찬성 : 4명, 반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❍ 없음

8. 기타 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: 인천 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

인천 역시조례 제 호

인천 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 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“취득한 날부터 60일［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

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,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

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(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

각 9개월)] 이내에”를 “법 제20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를

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골 회원권·승마회원권·콘도미니엄회원권·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

권 요트회원권: 골 장·승마장·콘도미니엄·종합체육시설 요

트장의 명칭·소재지·소유자·이용기간 연간이용일수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세율)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한 등록면허세(이하 이 에

서 “등록면허세”라 한다)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

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

세율 27,000원 18,000원 12,000원 9,000원 4,500원

제8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장 지방소득세



제16조(세율)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한 개인지방소

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 세율을 용한다.

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한 개인지방소득세의

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 세율을 용한다.

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

제1항의 표 세율을 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4년 1월 1일부터 용한다.



행 개 정 안

제5조(신고 납부) ① 취득세의

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

날부터 60일[상속으로 인한 경우

는 상속개시일부터, 실종으로 인

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

6개월(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

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)] 이내에

다음 사항과 계 증빙서류를 갖

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 에 법

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법 제

15조에 따른 세율을 용하여 산

출한 세액을 해당 과세물건의 소

재지를 할하는 군수․구청장

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

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1.～11. (생략)

12. 골 회원권·승마회원권·콘도

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

설 이용회원권: 골 장·승마

장·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

설의 명칭·소재지·소유자·이

용기간 연간이용일수

②∼⑥ (생략)

제5조(신고 납부) ① --------

--------------- 법 제20조에

따라 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.

1.～11. ( 행과 같음)

12. 골 회원권·승마회원권·콘도

미니엄회원권·종합체육시설이

용회원권 요트회원권: 골

장·승마장·콘도미니엄·종합

체육시설 요트장의 명칭·

소재지·소유자·이용기간

연간이용일수

②∼⑥ ( 행과 같음)

제9조(세율) 법 제34조에 따른 면 제9조(세율) -----------------

신·구조문 비표



행 개 정 안

허에 한 등록면허세(이하 이

에서 “등록면허세”라 한다)의

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

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

세율 18,000원 12,000원 8,000원 6,000원 3,000원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.

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

세율 27,000원 18,000원 12,000원 9,000원 4,500원

제8장 지방소득세(소득분)

제16조(세율) 법 제89조제2항에 따

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세율은

같은 조 제1항의 표 세율을

용한다.

제8장 지방소득세

제16조(세율) ① 법 제92조제2항에

따른 종합소득에 한 개인지방

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

의 표 세율을 용한다.

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

양도소득에 한 개인지방소득

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

표 세율을 용한다.

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

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

조 제1항의 표 세율을 용한

다.


